
예비군대체복무 병역이행 안내문

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위해 대체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

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예비군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.

□ 대체역 병역의무 이행 과정

□ 예비군대체복무 제도
◦ 대 상 : 대체복무요원 복무 마친 해의 다음 해부터 8년 기간에 있는 사람,

예비군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

◦ 방 법 : 1 ~ 6년차까지 연차별 3박4일 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복무

☞ 7 ~ 8년차는 이월된 훈련시간 이수
∙예비군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 해당연차를 기준

◦ 통 지 : 소집일 30일 전까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달
∙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-대체역-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 조회‧발급) 조회 가능

◦ 임 무 :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(급식, 물품 등 업무보조)

∙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(별도 통지서 발송)

□ 병역이행 연기 등
◦ 질병 등의 사유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

(병역법시행규칙 제103호서식)와 증빙서류를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
∙제출 : 우편 또는 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-대체역-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신청서)

◦ 질병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

(병역법 시행규칙 제108호서식)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
☞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 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면제 또는 해제

◦ 범죄행위로금고이상형(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포함) 선고시대체역편입이취소

되니, 이 점 유의 바랍니다.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(☎ 1588-9090)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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